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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2561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감소지역대

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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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

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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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탈퇴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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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

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

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

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 7 ) 제 594 호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

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

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

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인구감소대응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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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3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

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지

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등 범죄 예방 사업

제15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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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수가 정한다.

제16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

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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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62 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는 담당부

서를”을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서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

칙」에 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부서”를 “시스템운영부서”로 한

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를 “「민원 처리에 관

한 법률」 제12조의2”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

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답변에 응해야”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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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을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하는”을 “지급하

는 시상금이나 시상품의”로 한다.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홍보, 홍보행사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제5장(제15조)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부서”를 각각 “시스템운영부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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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3. (생 략) 제2조(정의) 1. ∼ 3. (현행과 같

음)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

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

원사무 중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

원을 말한다.

4. -------------- 「민원 처

리에 관한 법률」-----------

------------------------

------------------------

------------------------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② (생 략)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자우편 ID 이용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는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③ ----------------------

------------------------

------------------------

---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

서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

------------------------

------------.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

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의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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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

설장비 및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스템운영부서---

------------------------

------------------------

------------------------

------------------------

------------------.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

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

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

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

--------- 「민원 처리에 관

한 법률」제12조의2에 ------

------------------------

------------------------

------------------------

------------------------

------------.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

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

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

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

------------------------

-------------------, 「민

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생 략)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

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

② ----------------------

------------------------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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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빠른 시간 내 답변에 응해야

한다.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

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

여야 ---.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군

수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다

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

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

는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제

안제도, 우수시책홍보, 홍보행

사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

------------------------

----------- 보상성격의 시상

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

는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

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지급하

는 시상금이나 시상품의 -----

------------------------

------------------------

---------------.

제5장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삭  제>

제15조(전자우편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

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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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수는 전자우편서비스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

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

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

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

템운영부서----------------

------------------------

-------.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

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

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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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63 호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

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

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

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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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

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봉사

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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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동군 자원봉사센터,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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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2564호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

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

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

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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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

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사망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

는 경우

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

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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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

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

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

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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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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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65호

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

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하동군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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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등 홍보

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

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

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실비 등 지급)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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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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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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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66 호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고자 조성한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교육장의 명칭은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이하 “교육장”이

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교육장은 군민의 재난 안전사고 대처 역량강화와 안전교육, 안

전문화 강화로 군민의 안전을 통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

다.

제4조(사용료) 교육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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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장 이용

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2. 주취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시

설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동군 소방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육장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운

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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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탁자는 교육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

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

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군수는 교육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의 재산·물품 및 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감독)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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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위탁운영 신청서

수탁운영

기 간

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수탁목적

신청자

단체(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사무소소재지) 전 화

위와 같이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자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성명 :

주소 :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위탁운영 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2.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3. 안전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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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하동군

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

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

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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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내 각종 유

해·위험요인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

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동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하동군 산업재해 예

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

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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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4. 사업장 안전수칙 및 안전문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홍보

5. 사업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하동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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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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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68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를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이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ㆍ공

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부터 나목까지”

를 “가목 및 나목에”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라.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간사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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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및 영 제5조의8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

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

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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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 ⑤ (생 략) 제4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으며, -----------

------------------------

--.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

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제6조(기능) ①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에 관한 사항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이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

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을 건설하는 단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해당 다. 가목 및 나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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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

--------------------

--------------------

--------------------

--------

<신 설> 라.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①ㆍ② (생 략) 제9조(간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간사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법 제4조의3 및 영 제5조의8

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

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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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시 제2023-104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 5 . 2.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 재 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4710 35-01-15.2082 127-47-27.5422 중부 269698.54 272189.91 9.038 고전면 신월리 104-2 2023.04.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1 35-01-18.5272 127-47-23.6089 중부 269800.03 272089.38 6.687 고전면 신월리 136-2 2023.04.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2 35-01-18.6292 127-47-27.7298 중부 269804.00 272193.83 18.597 고전면 신월리 177 2023.04.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3 34-58-46.5098 127-49-48.1337 중부 265144.90 275792.30 17.469 금남면 진정리 888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4 34-58-35.8109 127-49-44.7225 중부 264814.46 275708.51 50.566 금남면 진정리 226-2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5 34-58-35.3471 127-49-49.9824 중부 264801.28 275842.05 42.717 금남면 진정리 산7-2 2023.04.04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6 35-11-59.1522 127-49-13.1430 중부 289565.51 274703.69 268.693 옥종면 궁항리 산72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7 35-12-01.1765 127-49-10.0130 중부 289627.24 274624.00 270.998 옥종면 궁항리 산72-1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8 35-12-01.1757 127-49-07.4941 중부 289626.69 274560.28 290.230 옥종면 궁항리 1317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9 35-08-13.4905 127-42-12.4845 중부 282529.39 264111.56 65.572 악양면 미점리 64-1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0 35-08-11.8835 127-42-10.1719 중부 282479.45 264053.37 67.632 악양면 미점리 210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1 35-08-14.4735 127-42-08.6314 중부 282559.00 264013.80 51.588 악양면 미점리 194-2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2 34-57-50.9423 127-46-20.4424 중부 263390.20 270537.45 5.877 금성면 갈사리 925-7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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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 W4723 34-57-48.5205 127-46-22.6117 중부 263315.99 270593.06 7.029 금성면 갈사리 610-2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4 34-57-44.2373 127-46-19.8379 중부 263183.45 270523.71 5.654 금성면 갈사리 925-6 인근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5 35-03-24.2420 127-54-45.3257 중부 273769.85 283252.38 73.432 진교면 고이리 산125-4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6 35-03-20.2220 127-54-44.3707 중부 273645.74 283229.31 70.317 진교면 고이리 438-1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7 35-03-19.9460 127-54-58.4912 중부 273640.51 283587.23 22.312 진교면 고이리 422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8 35-03-13.2121 127-54-56.2416 중부 273432.46 283532.12 20.004 진교면 고이리 419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9 35-03-21.4887 127-53-37.8807 중부 273669.52 281543.99 58.138 진교면 관곡리 539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0 35-03-19.4758 127-53-37.5863 중부 273607.42 281537.08 52.943 진교면 관곡리 526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1 35-03-13.4095 127-53-34.7555 중부 273419.82 281467.02 39.913 진교면 관곡리 491-3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2 35-14-22.2132 127-43-12.4627 중부 293903.77 265547.67 598.314 청암면 묵계리 1505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3 35-14-21.4223 127-43-09.2027 중부 293878.80 265465.42 600.257 청암면 묵계리 1749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4 35-14-22.4196 127-43-08.5841 중부 293909.42 265449.56 605.301 청암면 묵계리 1510-3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5 35-11-35.9758 127-42-44.9294 중부 288775.52 264888.25 211.397 악양면 등촌리 314-3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6 35-11-34.7671 127-42-43.6100 중부 288738.03 264855.14 211.644 악양면 동매리 655-2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7 35-11-31.2404 127-42-45.7156 중부 288629.72 264909.19 201.556 악양면 동매리 662-4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8 35-11-24.1801 127-49-05.8383 중부 288486.19 274528.29 265.109 옥종면 회신리 856-8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9 35-11-23.8686 127-49-08.3079 중부 288477.10 274590.34 255.991 옥종면 회신리 907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0 35-11-23.5114 127-49-10.3027 중부 288466.51 274640.90 245.028 옥종면 회신리 755-1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1 35-06-52.8448 127-42-44.6245 중부 280049.81 264943.01 183.328 하동읍 흥룡리 442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2 35-06-53.4404 127-42-46.3944 중부 280068.49 264987.70 192.474 하동읍 흥룡리 산137-2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3 35-06-55.1095 127-42-48.2008 중부 280120.25 265033.07 208.921 하동읍 흥룡리 439-1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4 35-07-44.0446 127-45-29.3614 중부 281658.50 269102.64 124.569 적량면 서리 444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5 35-07-49.1143 127-45-24.4197 중부 281813.79 268976.34 137.226 적량면 서리 72-1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6 35-07-53.4886 127-45-29.3834 중부 281949.56 269100.98 143.604 적량면 서리 68-11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7 35-16-27.4452 127-39-47.1796 중부 297727.12 260331.44 437.224 화개면 대성리 산96-3 2023.04.17 철재 세계측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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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 W4748 35-16-25.4461 127-39-47.0433 중부 297665.49 260328.41 424.261 화개면 대성리 1938-4 2023.04.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9 35-16-23.5716 127-39-45.8985 중부 297607.52 260299.86 411.191 화개면 대성리 298-2 2023.04.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0 35-11-59.9428 127-43-05.0834 중부 289517.82 265392.79 257.576 악양면 등촌리 610-2 2023.04.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1 35-12-01.1199 127-43-05.7842 중부 289554.22 265410.25 265.909 악양면 등촌리 610-1 2023.04.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2 35-12-02.4394 127-43-07.5462 중부 289595.21 265454.53 275.520 악양면 등촌리 941 2023.04.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3 35-10-01.7610 127-41-40.9740 중부 285860.51 263290.55 193.139 악양면 입석리 350-5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4 35-09-58.9225 127-41-40.7283 중부 285772.99 263284.94 172.438 악양면 입석리 산14-5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5 35-09-56.8167 127-41-38.9790 중부 285707.78 263241.12 164.915 악양면 입석리 348-1 2023.04.26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6 35-02-38.2975 127-50-29.7826 중부 272296.97 276788.52 36.333 양보면 운암리 1038 2023.04.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7 35-02-39.8654 127-50-31.7423 중부 272345.71 276837.78 34.476 양보면 운암리 824-2 2023.04.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8 35-02-42.6882 127-50-34.8850 중부 272433.38 276916.70 27.875 양보면 운암리 149-2 2023.04.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9 35-08-23.7385 127-49-56.9614 중부 282935.94 275867.73 172.342 횡천면 전대리 355 2023.04.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0 35-08-22.5220 127-49-53.9223 중부 282897.80 275791.11 162.241 횡천면 전대리 348-3 2023.04.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1 35-08-20.6630 127-49-49.9028 중부 282839.66 275689.83 146.499 횡천면 전대리 산17 2023.04.28 철재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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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제2023 – 106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23. 05. 09.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3-28호

2. 하천의 명칭 : 화개천

2. 허가연월일 : 2023.05.09.

3. 점용자 : 하동군수(농산물유통과)

4. 점용의 목적 : 경관차밭 관광자원화 사업 야외찻자리(방갈로) 설치

                     (토지의 점용)

5. 점용위치 : 화개면 용강리 1325(인접: 45)

6. 점용면적 : 23㎡

7. 점용허가 기간 : 2023.05.09.~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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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3-714호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

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귀향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귀향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귀향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귀향인 지원사업의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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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하동군 (참조 : 지역활력추 진

단, 전화 055-880-2427, FAX 055-880-7159, e-mail:

somsomi@korea.kr)에게【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붙임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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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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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

에서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

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10년 이

상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2.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

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

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

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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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귀향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향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

4.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귀향 홍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귀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

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2.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

3.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

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5.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ㆍ협력 지원사업

6.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7.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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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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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3 - 695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결

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하   동   군   수

1. 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사항

1) 승인내역

어업별 유형별
승인신청

검 토 결 과
승  인 조건부 불승인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계 1 10.5 1 10.5 - - - -

양식업

신규개발 - - - - - - - -
재 개 발 1 10.5 1 10.5 - - - -
대체개발 - - - - - - - -

2) 승인조건

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

우 그 조건 이행 후 면허 처분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수면은 양식업면허를 처분할 수 없다.

나.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

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다.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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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그 민원 및 수산 관련 분쟁을 해소한 후 양식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

다.

라. 승인된 수면에 대해서는 여객선 등 선박의 항로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양식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대체개발 시 합산·분할 어장의 어업권자 동의 완료한 후 양식업면허를 처분하

여야 한다.

바. 양식장 개발 시 기존 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청소 완료를 확

인한 후 양식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 국립수산과학원(소속 연구소 포함) 또는 도 수산기술 지도·보급기관에서 실시한

적지조사 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입식 밀도 

조절 및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양식장 개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

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면허처분하여야 하며, 어류등양식(가두

리식)은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양식장은 

재해대책명령(조기출하 및 어장이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면허 처

분하여야 한다.

자.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 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면적 및 

수면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차.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

간 표시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카. 협동양식업은「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어장수심한계를

준수하여 신규·재개발하여야 하며, 재개발 시 기존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맞도록 어장실측, 양식어장과의 중첩, 어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식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타. 양식업면허 처분 시에는「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제8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파. 위(가~타)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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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2023/2024년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양식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하여는 상기 조건이 충족될 때 양식업(어업)면허 처분

2. 열람기간 : 2023년 5월 3일 ∼ 2023년 6월 1일 (30일간)

3. 장    소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어업생산담당)

4.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신청

가. 자 격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양식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단,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자 또는 단체)

나. 신청기간 및 장소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및 양식업 허가증 사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3)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4)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

당)

5) 여권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라.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055-880-244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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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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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 재개발(양식업) 】

순번 시군
면허
번호

어업의
명  칭

양식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현어장
면적(ha)

재개발
면적(ha)

승인결과

소계 1건 10.50 10.50 승인 1건

1 하동군
하동양식
제23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금남
중평

10.50 10.5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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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공고 제2023-698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께서는 열람을 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

우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구분 명   칭 하천명
위      치

목  적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사

업

명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악양천 하동 악양

평사

봉대

축지

입석

신대

미점

신성

20.7. ~ 8.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제방보강(우안)

 L=2.226km

-축제 및 보축

(좌안)

 L=2.259km

-부대공 1식 등

2022.04.

~

2023.12.

(20개월간)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가. 토 지 : 붙임조서 참조

  나. 물 건 : 붙임조서 참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하동군 홈페이지 게재하며 물건조서의       

경우 중앙 일간신문 공고 생략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2년 5월 4일 ~ 5월 19일

  ※ 열람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여부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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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확인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        평

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

(보상금 지급 : 이전등기 후 계좌입금 조치)
  다.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

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

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

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

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

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보상금 산정→보상협의→소유권 이전후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보상금 공탁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055-880-253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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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보상계획에 따른 이의 신청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이의신청  

    내    용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    .    .

  이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동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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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물       조       서
사업명 : 악양천 재해복구사업 　 　 　 　 　

일련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소(실제거소)

1 
악양면
축지리 1023-2 녹차나무 - 56.0 ㎡ 김*숙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 " " 매실나무 R25 2 주 " " 　

3 " " 산초나무 R12 1 주 " " 　

4 " " 산초나무 R6 1 주 " " 　

5 악양면
미점리

294-5 축사#1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4*5
20.0 ㎡ 이*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6 " " 축사#2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6*9
54.0 ㎡ " " 　

7 " " 계사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9*2.6+2*1
1

45.4 ㎡ " " 　

8 " " 창고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6*8
48.0 ㎡ " " 　

9 " " 바닥포장 콘크리트 90.0 ㎡ " " 　

10 " " 대문#1
(내부)

메쉬
H1.5L2

1 식 " " 　

11 " " 대문#2
(내부)

알미늄
H1.2L1.5

1 식 " " 　

12 " " 대문#3
(외부)

메쉬 외
H2L3

1 식 " " 　

13 " " 울타리#1
(내부)

H1.8 L5 1 식 " " 　

14 " " 울타리#2
(외부)

철파이프조
강판

H1.5L8
1 식 " " 　

15 " "
동산이전

비 　 1 식 " " 　

16 " " 한우 임신우 5 두 " " 　

17 " " 거위 　 4 두 " " 　

18 " " 개 　 3 두 " " 　

19 
악양면
미점리 809 축사#1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5*11
55.0 ㎡ 이*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0 " " 축사#2
목조
2*2

4.0 ㎡ " "

21 " " 염소
대8,중5,소

3
16 두 " "

22 악양면
미점리

294-7
외

컨테이너 3*6 1 식 이*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 " " 연못
울타리 
포함
5*18

1 식 " "

24 " " 감나무 R10 73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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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감나무 R5 1 주 " "

26 " " 감나무 R20 2 주 " "

27 " " 주목 R6 1 주 " "

28 " " 모과나무 R6 1 주 " "

29 " " 가죽나무 R3 1 주 " "

30 " " 감나무 R20 16 주 " "

31 " " 동백나무 R12(두절) 1 주 " "

32 " " 매실나무 R10(두절) 1 주 " "

33 " " 매실나무 R20 6 주 " "

34 " " 매실나무 R10 16 주 " "

35 " " 자두나무 R20 1 주 " "

36 " " 편백나무 R20 1 주 " "

37 " " 대추나무 R3 4 주 " "

38 " " 음나무 R3 1 주 " "

39 " " 두릅나무 R3 25 주 " "

40 " " 헛개나무 R7 1 주 " "

41 
악양면
신대리

399-1
399-2
399-3

복숭아 R25 1 주 손*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소축길 

42 " " 단풍나무 R5 1 주 " "

43 " " 감나무 R15~20 125 주 " "

44 " " 감나무 R7 13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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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 2023-705호

악양옥종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의견 수렴 공고

   「건설엔지어니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45호, 2022.10.04.)의 규정에 따라 「악양옥종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
설사업관리 용역」의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누락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
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02일

                      하 동 군 수

1. 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3일간 (2023.05.02.~2023.05.09.)
   ※ 상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붙임파일 참조
3. 의견제출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가. 우편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
   나. 이메일 : 47593114@korea.kr
4.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누락 및 허

위사실 등을 확인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055-880-2603)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업무중복도 의견수렴공고 
         2. 업무중복도 공개자료(업체별) (하동군청 홈페이지 참조)
         3. 업무중복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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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에 대한 의견서

□ 용역명 : 악양옥종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자 의  견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 등)소속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의  견
제출자

소     속

성     명 (서명)

주     소

연 락 처

2023.   .   .

하동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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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3-727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 하동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

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하동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3. 5. 9.

- 제공받는 자 : ㈜코나오정보

-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 2023. 5. 10. ~ 2023. 5. 26. (17일간)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3. 5. 9.

하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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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공고 제2023 - 13호

2023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도로변 가시권 미관을 저해하고 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칡 등 덩굴류를 제거

하기 위하여 『2023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

다.

2023년 05월  일 

금 남 면 장

1. 모집인원 : 1명

  ※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
  ※ 모집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접수기간 : 2023. 05. 11.(목) ~ 5. 19.(금) 09:00 ~ 18:00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5. 접수장소 : 금남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6. 담당업무 

    - 주요도로변 가시권 덩굴류 및 잡목 제거

    - 소공원 덩굴류 및 잡목제거

    - 기타 가로변 환경 정비 

    - 위 항 업무 외 면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기타업무 수행



      하 동 군 공 보                                  ( 71 ) 제 594 호

7. 응시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하동군 금남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다. 개인 예초기 및 트럭 소유자 우대

 라.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마.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8. 응시자격의 제한

 가. 칡 등 덩굴류 제거작업을 위한 작업과 작업도구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자

 나. 학력, 경력 제한 없음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라. 건강보험증 1부

 마. 재산세 등 세금완납여부 확인( ※ 면에서 자체 확인)

10.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채용인원     

            보다 인원이 많은 경우 실시)



      하 동 군 공 보                                  ( 72 ) 제 594 호

11.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05. 22.(월) -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인원초과 시)  : 2023. 05. 24.(수) - 일정변경 가능

 다. 합격자 발표          : 2023. 05. 24.(수) - 개별통지

 ※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와 근무 기간 변동 가능

12. 근로기간 : 2023년 5월 ~ 예산소진 시 까지

13.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나.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다. 임    금 : 76,960원/1일(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라.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가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마. 1월간 계속참여시 1일의 연차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지급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14. 종사업무 

 가. 주요도로변 가시권 칡 등 덩굴류 제거

 나. 소공원 내 칡 등 덩굴류 제거

 다. 기타 산림업무 및 행정지원 활동 

15.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다. 선발된 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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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됩니다.

 라. 지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여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금남면 산업경제담당부서(055-880-62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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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3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기간제근로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

요

이

력

사

항

최종학력 및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3.

교육

이수

교 육 명 교육
일수 비 고

1. 주
2. 주
3. 주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 거 상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
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
력
사
항

①

②

③

기타
사항
기술
(본인)

차량 소유여부 ( ○ ×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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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
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

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산림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3년     월      일

금남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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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하동군 2023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 밝혀질 시,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3년   월   일

위 확인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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